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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어업분야 고용허가제(E-9) 도입인원 4천명으로 확대

- 연안복합어업, 최대 고용허용인원도 척당 2명에서 4명으로 증가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2년 어업분야 고용허가제 도입규모는

‘21년에 비해 1천명 늘어난 4천명으로 확대되고, 연안복합어업의 최대

고용허용인원도 척당 2명에서 4명으로 증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외국인력도입 운용계획’을 12월

28일(화) 개최된 제32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에서

의결했다.

이번 외국인력 도입 확대는 그간 계속된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어업분야 고용허가제(E-9) 입국자 수는

‘17년 2,621명, ‘18년 2,845명, ‘19년 3,520명으로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코로나19가 발생한 ‘20년 286명, ‘21.10월까지 316명으로 감소하였다.

다만, ‘21.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 발표 이후 271명이 입국하는

등 상황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

또한, 그 동안 근해어업, 정치망어업 등에는 척당 4명씩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었으나, 연안어업은 연안자망, 연안통발 업종을 제외하고

는 척당 2명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현장 인력이 부족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근해어업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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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양수산부는 고용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선주들이 외국인력

승선기준(척당 2～4명, 전체 승선원의 50% 이하)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종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연근해어업은 내국인 선원뿐

아니라 외국인력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어업분야 고용

허가제 확대 및 연안복합어업 고용허용인원 확대가 어업인들 구인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어업인들의 의견이

국내 외국인력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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